
의 안 번 호 제 호 의
결
사
항

의 결

연 월 일

2020. . .

(제 회)

군 무 원 인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
국무위원 정경두

(국방부장관)

제출 연월일 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

1. 의결주문

군무원 인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국방 사이버 안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

개정을 통해 군무원 사이버직렬이 신설됨에 따라 사이버직렬 채용을

위한 시험과목 등 신설하는 한편,

군무원 채용시 면접시험 평정요소 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

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공채시 응시 자격증 필수직렬에 사이버 직렬 포함(안 별표2)

나. 사이버 직렬 공채 및 경채시 필기시험 과목 신설(안 별표3)

다. 면접시험 평정요소 등의 기준 개선(안 제2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ㆍ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00. ∼ 6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

국방부령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5호 중 ‘품행’을 ‘품행, 준법성, 도덕성’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점을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

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별표 2의 정보통신의 직렬란 “전산”을 “전산, 사이버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 정보통신의 전산란 다음에 정보통신의 사이버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별표 3 제2호 정보통신의 전산란 다음에 정보통신의 사이버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
이
버

7급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정보보호론, 네트워크 보안, 소프트웨어공학

9급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정보보호론, 네트워크 보안

사
이
버

7급 소프트웨어공학, 정보보호론

9급 네트워크 보안, 정보보호론


